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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2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후11121  등 효(상)

원고, 상고인 주식회사 자연 벗

소송 리인 법 법인 

담당변 사 인

고, 상고인 고

원 심  결 특허법원 2019. 5. 31. 고 2018허247 결

 결  고 2020. 4. 29.

주       문

상고를 각 다.

상고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 를 단 다.

  1. 상고이  1 에  단

  상  사 여부는 상  외 ․ 칭․  일  요자나 거래자  입장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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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, 객 , 이격  찰 여 상품  출처에 여 인․ 동  일 킬 우

가 있는지 여부에 여 단 여야 다. 외 ․ 칭․    다른 부분이 있

라도 어느 나가 사 여 일  요자나 거래자가 인․ 동  쉬운 경우에는 

사상 라고 보아야  것이나, 어느 나가 사 다 라도 체  상 가 

일  요자나 거래자가 상 에 여 느끼는 직  인식   여 명 히 

출처  인․ 동    있는 경우에는 사  것이라고   없다( 법원 

2002. 11. 26. 고 2001후3415 결 등 참조).

   법리를 에 추어 살펴보면, ‘ ’  구  이 사건 등 상

(등 번  1 생략, 지 상품 장품 등)  ‘ ’  구  등 스

(등 번  2 생략, 지 스업 장품 소매업 등)는 모  ‘자연  구’라는 미  

인식   있어 이 동일․ 사 나, 이 사건 등 상 는 ‘ 이쳐스 드’ , 등

스 는 ‘자연 벗’  칭  것이어  칭이 상이 고, 도  부분    

과  차이 등  외 에 도 차이가 있다. 지 상품  거래에  상  외

과 칭이 가지는 요  고 면, 양 장  이 사 라도 외 과 칭

 연  차이  체  뚜 이 구별 므  사  상품․ 스업에 함께 사용

라도 일  요자나 거래자가 명 게 상품 출처에 여 인․ 동    

있다. 라  이 사건 등 상  등 스 는  사 다고 보  어 다.

  같  취지  원심 단에 상고이  같이 상  사 단에  법리를 해  

법이 없다. 

  2. 상고이  2 에  단

  상  사 여부 단에 있어  상품 출처  인․ 동  일 킬 우 가 있는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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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는 보통  주  가진 우리나라  일  요자나 거래자를  단 여

야 다( 법원 2006. 9. 8. 고 2006후954 결, 법원 2000. 4. 11. 고 98후2627 

결 등 참조)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단에 상고이  같이

상품 출처  인․ 동  주체에  법리를 해  법이 없다.

  3. 결

  그러므  상고를 각 고, 상고 용  소자가 부담 도  여 여 법  일

 견  주 과 같이 결 다.

재 장      법 노 희

주  심      법 상

            법 안철상

            법 상


